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개정 2026. 1. 2.>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33,504 88,993

2급(상당) 공무원 123,385 82,217

3급(상당) 공무원 114,705 77,054

4급(상당) 공무원 104,933 60,991

5급(상당) 공무원 86,520 42,099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8,426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7,125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수석전문관 공무원 114,705 57,125

전문관 공무원 86,520 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
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101,104 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
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 124,015 42,099

지도관 공무원 114,661 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ㆍ소방정감 공무원 133,504 88,993

치안감ㆍ소방감 공무원 123,385 82,217

경무관ㆍ소방준감 공무원 114,705 77,054

총경ㆍ소방정 공무원 104,933 63,274

경정ㆍ소방령 공무원 86,520 43,492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31,416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99,300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90,277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2,072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0,490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93,801 53,316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1,945 41,288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8,922 33,075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8,820 26,945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8,557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69,663

나 86,606 57,708

다 70,782 50,272

라 62,096 44,296

마 54,678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
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